






차 체회의67

가. 살인범죄 양형기 수정안 논의 결과

(1) 고 형량범위



(2) 유형의 정의‘ 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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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고 형량범위 특별조정에 한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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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범죄 양형기 수정안 논의 결과

(1) 고 형량범위

(a) 다수의견 양형기준 수정안 변경( )

(b) 소수의견 양형기준 수정안 유지( )



(a) 다수의견 양형기준 수정안 유지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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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b) 소수의견 양형기준 수정안 변경( )

 2

, / · 3 ,

/ · , / · 4

·

· ·



(a) 다수의견 서술식 기준 수정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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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b) 소수의견 서술식 기준 유지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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